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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�고시�제2020� -� 115호

공유수면 점용․사용 허가사항 고시

 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

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․사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0.  5.  1.

사    천    시    장

 1. 점용․사용 허가번호 : 제2020 - 04호

 2. 점용․사용 허가 연월일 : 2020년 04월 23일

 3. 점용․사용의 목적

   ○ 물양장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·사용(오탁방지막 설치 및 철거)

 4. 점용․사용의 장소

   ○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122번지선 공유수면

 5. 점용․사용의 면적 : 1,156㎡(직접 : 50, 간접 : 1,106)

 6. 점용․사용의 기간 : 2020년 04월 23일 ~ 2020년 05월 31일

 7. 점용․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

   가. 성 명 : ㈜상희토건

   나. 주 소 :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882, 3층 30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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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�고시�제2020� -� 116호

공유수면 점용․사용 승인사항 고시

 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

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․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0.  5.  1.

사    천    시    장

 1. 점용․사용 승인번호 : 제2020 - 05호

 2. 점용․사용 승인 연월일 : 2020년 04월 23일

 3. 점용․사용의 목적

   ○ 산분령항 물량장 정비사업(콘크리트 구조물 설치)

 4. 점용․사용의 장소

   ○ 사천시 실안동 1096-28번지선 공유수면

 5. 점용․사용의 면적 : 270㎡(직접 : 270)

 6. 점용․사용의 기간 : 2020년 4월 23일 ~ 2050년 4월 22일

 7. 점용․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

   가.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
   나.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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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�공고�제2020� -� 579호

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

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

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0. 4. 30.

사  천  시  장

1. 공  고  명  칭 :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

2. 공  고  기  간 : 2020. 4. 30. ~ 2020. 5. 14.(15일간)

3. 공  고  대  상

4. 공  고  내  용 

1)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

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

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,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

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

기 바랍니다.

신청대상 자동차
운행정지
명령일자

운행정지 사유

등록번호 차명 소유자

14러6467 베르나
(VERNA)

박*식(50%)
박*윤(50%) 2020. 04. 20. 공동명의자 박*식(50%)이 사망하였으나, 현재 차량 

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어 운행정지 요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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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자동차 사용자*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(벌

칙)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, 운

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(벌칙)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

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.

* 자동차 사용자 :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

말함.

3)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민원교통과 자동차관리팀(055-831-3395)로 문의하시기

바랍니다.


